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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 해소 과도한 부담 완화, →시장 활력시장 활력시장 활력시장 활력 회복회복회복회복

ㅇ 재건축 연한을 완화연한을 완화연한을 완화연한을 완화 최장 년 하고 안전진단시( 30 ) , 주거환경주거환경주거환경주거환경평가평가평가평가

비중을 강화비중을 강화비중을 강화비중을 강화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85ㅇ ㎡ 청약가점제를 월부터 지자체청약가점제를 월부터 지자체청약가점제를 월부터 지자체청약가점제를 월부터 지자체’17.1’17.1’17.1’17.1

자율운영자율운영자율운영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청약통장도 일원화청약통장도 일원화청약통장도 일원화

GBㅇ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단축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단축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단축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단축····

ㅇ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택지개발촉진법 폐지택지개발촉진법 폐지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년까지 년간, ’17 3 공공택지 지정 중단공공택지 지정 중단공공택지 지정 중단공공택지 지정 중단LHLHLHLH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서민주거안정 강화서민주거안정 강화서민주거안정 강화

ㅇ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

ㅇ 임대리츠 만호 공급임대리츠 만호 공급임대리츠 만호 공급임대리츠 만호 공급8888 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 금융지원 확대(’17 ), ・

ㅇ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도입도입도입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금리인하금리인하금리인하0.2%p0.2%p0.2%p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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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추진배경

□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일 규제합리화를 통한9.1 ,「 주택시장 활력주택시장 활력주택시장 활력주택시장 활력

회복회복회복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을 확정 발표하였다· .」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회복국면회복국면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본격 회복에는 한계본격 회복에는 한계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ㅇ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기존 주택의기존 주택의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거래를 활성화거래를 활성화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전월세시장은 가격흐름으로는□ 전반적인 안정세전반적인 안정세전반적인 안정세전반적인 안정세이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아직 미흡하고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 하여,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매매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역량은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집중,ㅇ

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도 적극 유도

해가기로 했다.

□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ㅇ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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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재정비 규제 합리화1.

□ 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

ㅇ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되어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거주환경이 악화거주환경이 악화거주환경이 악화되고,

-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신규 주택공급신규 주택공급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차질차질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제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도심내 주택수요가도심내 주택수요가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높아지고높아지고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부담을 완화부담을 완화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추진절차도 간소화추진절차도 간소화추진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ㅇ 첫째 준공후 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20 재건축재건축재건축재건축

연한연한연한연한 서울시는 최장 년( 40 )을 최장 년으로 완화년으로 완화년으로 완화년으로 완화30303030 한다.

ㅇ 둘째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생활에생활에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불편이 큰 경우불편이 큰 경우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 예( : 15%→ 40%)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안전진안전진안전진

단 기준을 합리화단 기준을 합리화단 기준을 합리화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주차장 배관 외에도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도 반영* , , ,

-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

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40%), (30%),

주거환경 비용분석(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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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이하 건설의무, 85㎡ 세대수(

기준 이상 연면적 기준 이상60% , 50% )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연면적 기준은 폐지연면적 기준은 폐지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넷ㅇ 째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공공지원제로 변경공공지원제로 변경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사업시행인가 이전사업시행인가 이전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시공사를 선택시공사를 선택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

다섯ㅇ 째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연면적 기준을연면적 기준을연면적 기준을

폐지폐지폐지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완화완화완화5%p5%p5%p5%p 한다.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 수도권* : 20%→ 비수도권15%, 17%→ 12%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까지 상향가능* , 5%p

ㅇ 여섯째 안전진단 통과 후 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10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등급을 재조정등급을 재조정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등급을 등급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 강화* D E

ㅇ 아울러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2.

□ 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

ㅇ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부족한 시기에 도입되어 청약기회가청약기회가청약기회가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무주택자에게 집중무주택자에게 집중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형평성을 강조하여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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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제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었고 자가주택 보유수요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

청약제도를 국민이 알기쉽게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첫째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85ㅇ ㎡ 월월월월’17.1’17.1’17.1’17.1 부터 지자체장지자체장지자체장지자체장

시군구청장( )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이내이내이내이내40%40%40%40%

에서 자율 운영자율 운영자율 운영자율 운영토록 한다.

현행* ( ) 민영주택 중 초과는 추첨제이나 이하는 에 대해85 100% , 85 40%㎡ ㎡

가점제 적용 중 나머지 는 추첨제( 60% )

둘째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한다, .ㅇ

-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최대 점( 32 )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주택주택주택2222

이상 보유자이상 보유자이상 보유자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 호당 점 감점(1 5 10 )∼ 을 폐지폐지폐지폐지한다.

-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이하60㎡ ·공시가격 천만원 이하에서7 전용 이하전용 이하전용 이하전용 이하60606060㎡㎡㎡㎡ ·공시공시공시공시

가격 억원가격 억원가격 억원가격 억원1.31.31.31.3 지방은 천만원( 8 ) 이하이하이하이하로 완화한다.

셋째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1, 2ㅇ 청약자격을 순위로 통합청약자격을 순위로 통합청약자격을 순위로 통합청약자격을 순위로 통합1111 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개순차를 개순차로 통합개순차를 개순차로 통합개순차를 개순차로 통합개순차를 개순차로 통합6 26 26 26 2 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단계* : 13 → 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3333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선개 선개 선개 선

순위1
↓
순차6

⇒
순위2
↓
순차6

⇒ 순위3
추첨( ) ⇨

순위1
↓
순차2

⇒ 순위2
추첨( )

민영주택 이하 입주자 선정절차 단계* (85 ) : 5㎡ → 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단계로 축소3333

현 행 이하현 행 이하현 행 이하현 행 이하(85 )(85 )(85 )(85 )㎡㎡㎡㎡ 개 선 이하개 선 이하개 선 이하개 선 이하(85 )(85 )(85 )(85 )㎡㎡㎡㎡

순위1
↓

가점 40%
추첨 60%

⇒

순위2
↓

가점 40%
추첨 60%

⇒ 순위3
추첨( ) ⇨

순위1
↓

가점 40%
추첨 60%

⇒ 순위2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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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ㅇ 예치금액 이하예치금액 이하예치금액 이하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자유롭게 청약이 가능자유롭게 청약이 가능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청약규모청약규모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변경도 즉시 가능변경도 즉시 가능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 , · 면적별로 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16 ,

가입 후 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규모 상향시에는 추가로 개월 대기2 ( 3 )

ㅇ 다섯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

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 주택세대 주택세대 주택세대 주택1 11 11 11 1 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ㅇ 여섯째 개 청약 통장, 4 *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개개개개3333 **→→→→ 개로 통합개로 통합개로 통합개로 통합222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 )한다.

청약통장 유형 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4 ) : , , ,

공급주택 유형 개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 ) : , ,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3.

첫째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기부채납에 관한 지침기부채납에 관한 지침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

ㅇ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적정한도적정한도적정한도 예( :총사업

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시범운영시범운영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년에 법제화년에 법제화년에 법제화년에 법제화’15’15’15’15 도 추진할 계획이다.

□ 둘째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ㅇ 이하이하이하이하85858585㎡㎡㎡㎡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주택조합원 자격주택조합원 자격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 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시공사( )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자체 보유택지 매입자체 보유택지 매입자체 보유택지 매입 공공택지 제외( )을 허용한다.

셋□ 째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50%

전매제한전매제한전매제한전매제한 년(2 8∼ → 년1 6 )∼ 및 거주의무및 거주의무및 거주의무및 거주의무 년(1 5∼ → 년0 3 )∼ 를 완화를 완화를 완화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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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방식 개편4.

□ 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

ㅇ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ㅇ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첫째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ㅇ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을』 폐지폐지폐지폐지하고,

년까지'17 년간(3 ) 의LH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둘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년에서, 3ㅇ 년으로년으로년으로년으로5555

연장연장연장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ㅇ 셋째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LH .

년은 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후분양 실시* ’14 2 40%

년은 천세대에 대해 공정률 후분양 실시 년 확대여부 검토* ’15 3 60% (’16 )

넷째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LH .ㅇ

-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조원조원조원조원2222 만세대 내외(2 )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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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우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

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LH ,ㅇ

나가기로 했다.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1.

첫째 금년 중 총 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9 ,□

ㅇ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만호를 월에 공급하고· 1.2 9 10 ,∼

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만호 중 천여호의 입주시기를9 2.5 6

개월 단축한다1~2 .

□ 둘째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 업체별 천( 1 4∼ 억

→ 천억원2 5 )∼ 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미분양 주택의 전세미분양 주택의 전세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전환전환전환을 유도한다.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2.

첫째 공공임대리츠,□ 최대 만호( 5 ) 민간제안 리츠, 최대 만호( 2 ) 수급조절,

리츠* 만호(1 ) 등 임대리츠를 통해 년까지’17 최대 만호최대 만호최대 만호최대 만호8888 를 공급한다.

보유 공공택지 중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 LH

둘째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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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ㅇ 공모공모공모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개인투자를 유도개인투자를 유도개인투자를 유도하여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을 확대하고Pool ,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ㅇ 또한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출연을 조정출연을 조정출연을 조정하여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

민간임대사업자 확대를 도모한다.

ㅇ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신규 분양주택신규 분양주택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매입자금 지원매입자금 지원매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 호(5 → 호10 )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면적제한면적제한면적제한 이하(85 )㎡ 을 폐지폐지폐지폐지한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가 초과되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 , 85㎡

- 또한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주택기금, ·

대출한도도 높인다.

복성식 평가 원가평가 방식 감정가의 수준* ( ) ( 60% )→감정평가 방식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ㅇ 근로자임대주택근로자임대주택근로자임대주택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

체에 분양주택을 단지단지단지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동단위로 우선 공급동단위로 우선 공급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혁신도시 등 수도권 외 지방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근로자근로자근로자근로자임대임대임대임대

주택주택주택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 (7% →

10%)한다.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3.

첫째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ㅇ 법률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유한책임유한책임유한책임유한책임대출대출대출대출 비소구대출( )」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Non-recourse Loan :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 해당 주택 만으로 상환의무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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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 LTVLTVLTVLTV ···· 를 합리화를 합리화를 합리화를 합리화DTIDTIDTIDTI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대출금리********도도도도

인하인하인하인하0.2%p0.2%p0.2%p0.2%p (2.8% 3.6%∼ → 2.6% 3.4%)∼ 한다.

* 이내DTI 60% → 시중은행 동일 단 년간 한시적으로LTV 70%( ) , 2 DTI 60 80%∼

→ 적용LTV 60%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는** 0.1%∼ 금리 우대0.2%p

둘째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LHㅇ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ㅇ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한도를 상향한도를 상향한도를 상향 수도권( 3 → 억 기타4 , 2 → 억3 )한다.

ㅇ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상향상향상향상향 부부합산 천만원( 5 → 천만원 이내천만원 이내천만원 이내천만원 이내6666 ) 한다.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 대출한도 수도권 억 비수도권 천만원 금리( 1 , 8 ), (3.3%)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ㅇ

안정을 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매입 전세임대주택···· 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임대임대임대

보증금보증금보증금보증금도 만원100 → 만원으로50 감면감면감면감면50%50%50%50% 한다.

◈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행령 ·규칙 개정사항은

월 월 중9 10∼ 입법예고 법개정 사항은 월중 국회제출 추진, 9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기 추진중인 법안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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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규제합리화▪
국토부 주택정비과

정승현 서기관( 044-201-3384)☏

청약제도 개편▪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기부채납 관련 제도 개선▪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69)☏

주택조합 규제완화▪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3320)☏

수도권 해제GB▪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3320)☏

거주의무기간 완화․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김기선 사무관( 044-201-4505)☏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 044-201-343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 연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320)☏

▪ 후분양 시범사업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LH ,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은정 사무관( 044-201-3402)☏

매입전세임대 이사철 집중 공급·▪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박병환 사무관( 044-201-3353)☏

공공건설주택 입주시기 단축▪
국토부 공공주택개발과

이명원 사무관( 044-201-4439)☏

미분양주택 임대전환 유도▪
국토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

공공임대리츠 민간제안 임대리츠 수급조절, ,▪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2)☏

▪임대주택리츠 개인투자 유도(국민일반 대상 공모)
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2)☏

임대주택리츠▪
세제 금융지원 강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유지

안행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 사무관( 02-2100-1402)☏

․주신보 출연 조정 검토
금융위 금융정책과

양병권 사무관( 02-215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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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기금 지원대상 확대 호(5 10 )▪ →
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다가구주택 등의
준공공임대 활성화｢ ｣

등록조건 완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360)☏

감정평가방식 도입․

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사내유보금을 통한▪
근로자 임대주택｢ ｣

공급확대

․분양주택 단지나 동단위

우선공급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360)☏

세액공제 확대(7 10%)→․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김만수 사무관( 044-215-4131)☏

주택기금 유한책임 비소구 대출 도입‘ ( ) ’▪
국토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42)☏

디딤돌 대출 합리화 대출금리 인하LTV, DTI ,▪
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임대주택의 원활한 전월세 전환 유도LH▪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헌 사무관( 044-201-3360)☏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금제한 완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정수호 사무관( 044-201-3338)☏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기금 융자지원▪
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강화▪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박병환 사무관( 044-20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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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이번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이번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이번 대책중 주택시장 활력회복 분야의 핵심내용은1. ‘ ’ ?1. ‘ ’ ?1. ‘ ’ ?1. ‘ ’ ?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 및 민간부문에 과□

도하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재정비 규제재정비 규제재정비 규제재정비 규제《 》《 》《 》《 》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 강화( )ㅇ

현재 수익성 확보 곤란으로 재정비 사업 추진지연 주거환경 악화( ) ,ㅇ

재정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심내 주거환경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청약제도청약제도청약제도청약제도《 》《 》《 》《 》

과거 자가주택 선호도가 높고 전국적 주택 부족기 무주택자( ) ,ㅇ →

중심의 복잡하고 획일화된 신규주택 공급 시스템,

현재 자가주택 선호도 하락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 차별화( ) ,ㅇ →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실수요자인 유주택,

자에게도 합리적으로 청약기회를 배분

택지공급 시스템택지공급 시스템택지공급 시스템택지공급 시스템《 》《 》《 》《 》

과거 주택의 절대적 부족( )ㅇ → 단기간 대량공급 시스템 구축「 」

현재 주택의 절대적 부족 해소 도심내 재정비 활성화와 함께( )ㅇ →

중소규모「 ·도심 내 공급시스템 으로 전환 필요」

대책 관련 질의 응답대책 관련 질의 응답대책 관련 질의 응답대책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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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데2. ?2. ?2. ?2. ?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었고 문화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ㅇ

해서 도심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

3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이유는. ?. ?. ?. ?

현재 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으나‘85□ ,

’ 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80 ‘9080 ‘9080 ‘9080 ‘90∼∼∼∼ 는

ㅇ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 주민 불편은주민 불편은주민 불편은주민 불편은

지속지속지속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

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면적의 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91 ( 30%)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주민 불편을 최소화주민 불편을 최소화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4....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년 준공된 아파트는‘87~’91□ 서울서울서울서울 만 세만 세만 세만 세24.824.824.824.8

대 중 강남 구는 만대 중 강남 구는 만대 중 강남 구는 만대 중 강남 구는 만3 3.7 (14.9%)3 3.7 (14.9%)3 3.7 (14.9%)3 3.7 (14.9%) 그 밖의 지역이 만 세대로, 21.1 ,

ㅇ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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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우려.... 되는데되는데되는데되는데????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지자체와 협조하여지자체와 협조하여지자체와 협조하여 정비

계획수립이나 인허가 절차 등을 통해 사업시기를 조정사업시기를 조정사업시기를 조정사업시기를 조정하겠음

재건축연한이 단축되더라도,□ 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90909090 는

통상 용적률이 이상으로 재건축에 따른200% , 수익성 확보가 용이수익성 확보가 용이수익성 확보가 용이수익성 확보가 용이

하지 않아하지 않아하지 않아하지 않아,,,,

일시에 재건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ㅇ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6.6.6.6.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배치되는 것은 아닌지배치되는 것은 아닌지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종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안정성에□

대해 심사하던 방식에서,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ㅇ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모두 구조모두 구조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안전성에 대한 심사안전성에 대한 심사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 강화안전관리 측면 강화안전관리 측면 강화안전관리 측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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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을

덜 짓게 되지 않을지덜 짓게 되지 않을지덜 짓게 되지 않을지덜 짓게 되지 않을지????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면서도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장이 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지자체장이 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지자체장이 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지자체장이 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음5%p5%p5%p5%p

다만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5%p ,ㅇ 하면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수요에 따라임대주택 수요에 따라임대주택 수요에 따라임대주택 수요에 따라 이내 상향5%p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8888....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 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향후 공사비 증가시 검증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나,

ㅇ 지자체가지자체가지자체가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 정비정비정비정비

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사업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 줄 경우

- 조합원은조합원은조합원은조합원은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시공사 선정에 참고참고참고참고

자료로 활용자료로 활용자료로 활용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공사 선정시공사 선정시공사 선정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불법행위불법행위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 규정을 신설처벌 규정을 신설처벌 규정을 신설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음 도정법 개정(‘1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제 호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84 2 1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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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이번에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9. ?9. ?9. ?9. ?

□ 현 청약제도는현 청약제도는현 청약제도는현 청약제도는 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95 ,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지나치게 복잡지나치게 복잡지나치게 복잡

또한 년 주택보급률 달성으로 전국적인 주택부족이 해소, ‘08 100%□

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

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은 상반된 경기 사이클 시현 중* ‘00

년대 중반 수도권 호황 지방 침체 현재 수도권 침체 지방 호황(’00 : , / : , )

세부 지역별로도 주택수급 상황 판이 수도권 서북부 세종시는 공급 과잉* : ,

상대적 심각 반면 서울 인접 지역 및 지방 광역시는 청약 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ㅇ 주택공급 부족기주택공급 부족기주택공급 부족기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전국적획일적전국적획일적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청약규제청약규제청약규제로 국민 불편국민 불편국민 불편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기업활동기업활동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부담부담부담 초래

이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견지견지견지하면서,

국민들이① 알기 쉽게알기 쉽게알기 쉽게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간소화간소화간소화하고,

주택유형 단순화 청약통장 일원화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 ,

② 과도한 규제개선과도한 규제개선과도한 규제개선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국민 불편국민 불편국민 불편을 완화완화완화완화하며,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규모별 칸막이 년 경과 후 규모 변경 허용 등 제거* (2 )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요건 폐지 청약 순위 자격 요건 완화* / * 1

③ 지역별지역별지역별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수급 상황수급 상황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의 자율권자율권자율권자율권을 강화강화강화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

년부터 이하* ‘17 85㎡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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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0. 금번 개편안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된 것 아닌지금번 개편안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된 것 아닌지금번 개편안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된 것 아닌지금번 개편안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된 것 아닌지????

□ 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우선 공급 원칙우선 공급 원칙우선 공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유지유지유지하되,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도를1) 간소화간소화간소화간소화하고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2)

과도한 규제과도한 규제과도한 규제과도한 규제를 개선개선개선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 청약경쟁청약경쟁청약경쟁청약경쟁이 상당상당상당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판단

하여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점제 운영가점제 운영가점제 운영가점제 운영 가능

- 투기과열지구 등투기과열지구 등투기과열지구 등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의무적용가점제 의무적용가점제 의무적용가점제 의무적용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

ㅇ (유주택자 중복차별 폐지유주택자 중복차별 폐지유주택자 중복차별 폐지유주택자 중복차별 폐지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주택기간여전히 무주택기간여전히 무주택기간여전히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점최대 점최대 점최대 점32323232 의 가점가점가점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없음

(ㅇ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사실상 무주택자와 차이가 없는 억) 1.3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소형저가주택 소유자소형저가주택 소유자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주거상향 이동 지원주거상향 이동 지원주거상향 이동 지원 차원

ㅇ (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국민주택 순차제 단순화) 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한 채, 복잡한 제도복잡한 제도복잡한 제도복잡한 제도를 간소화간소화간소화간소화하는 차원

(ㅇ 국민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국민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국민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국민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허용하여)

무주택자의 불편불편불편불편을 해소해소해소해소하되, 세대 주택 공급원칙세대 주택 공급원칙세대 주택 공급원칙세대 주택 공급원칙1 11 11 11 1 은 견지견지견지견지

(ㅇ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유형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유형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유형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유형 폐지폐지폐지폐지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으로 흡수흡수흡수흡수됨에 따라 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 확대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 확대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 확대무주택자 청약 가능물량 확대



- 20 -

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11. ?11. ?11. ?11. ?

현행□ 순차제순차제순차제순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배분을배분을배분을 위해

총 단계총 단계총 단계총 단계6666 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중복 및 복잡일부 중복 및 복잡일부 중복 및 복잡일부 중복 및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움

복잡성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개요건에 달하는 순차 구성* : 40 6 ,㎡

중복성 초과는 순위까지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 1) 40 1 3 ‘ ’ ,㎡ ～

이하는 순위까지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구분2) 40 1 3㎡ ～

순차제는 경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시장에서,ㅇ

실제 입주자선정 시, 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단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미미6666

□ 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기본틀은 유지기본틀은 유지기본틀은 유지한 채,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 구분을 단순화순차 구분을 단순화순차 구분을 단순화순차 구분을 단순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편의를 제고편의를 제고편의를 제고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개선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개선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개선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개선< >< >< >< >

순차순차순차순차 초과초과초과초과40404040㎡㎡㎡㎡ 이하이하이하이하40404040㎡㎡㎡㎡

⇨

공통공통공통공통

1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5

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회 이상60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5

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1

순

차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

금액 만원 회 이(10 / 1 )

많은 자

이하는 무주택기간*40㎡

동안 납입횟수가 많은자

2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3

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3

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2

순

차

부양가족이 많은 자5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간 거주한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

간 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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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 수도권 순위 자격요건이 완화수도권 순위 자격요건이 완화수도권 순위 자격요건이 완화수도권 순위 자격요건이 완화1111 청약통장 가입 년청약통장 가입 년청약통장 가입 년청약통장 가입 년( 2 1 )( 2 1 )( 2 1 )( 2 1 )→→→→ 됨에 따라됨에 따라됨에 따라됨에 따라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순위 마감단지순위 마감단지순위 마감단지순위 마감단지1,21,21,21,2 비율이 25%25%25%25%*에 불과하는 등 수도권 주

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위주실수요자 위주실수요자 위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재편재편재편되어 투기 우려투기 우려투기 우려투기 우려는 크지 않음

수도권 개 단지 청약접수 결과 금융결제원* ’13.6 ’14.5, 539 ( )～

□ 국민주택등국민주택등국민주택등국민주택등은 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에게 공급공급공급공급되므로 투기와는 무관

ㅇ 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외에 일부 유주택자일부 유주택자일부 유주택자일부 유주택자가 추가로 순위1

청약에 나설 수 있으나 그, 규모규모규모규모는 크지 않을 것크지 않을 것크지 않을 것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수도권 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이고 통장 가입기간 개월 년 사이* 1 24.6% , 6 2〜

청약자에 의한 순위 마감단지 비율은 에 불과2 0.6%

13.13.13.13.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청약제도 개편으로 기존 주택시장 거래침체가 심화되는 것 아닌지????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여□

왔으며,

주택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회복이 될 경우 분양시장 개선이ㅇ

기존 재고주택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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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14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 및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 및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 및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입주 및....

거거거거주주주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시세차익이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시세차익이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시세차익이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시세차익이

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큰 일부지역에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입주 및 거주의무입주 및 거주의무입주 및 거주의무는 일반적인 전매제한 이외에

시세차익이 높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방지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방지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방지주택시장 과열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

입되었으나,

ㅇ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시세차익이 크지 않고 청약비율도,

낮아지는 상황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부과하는 입주 및 거주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과도한 규제로 작용과도한 규제로 작용과도한 규제로 작용

또한 거주의무기간 완화에 따라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

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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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이유15. ?15. ?15. ?15. ?

□ 과거과거과거과거 주택부족기에는 도시외곽에 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개선주택부족문제가 크게 개선주택부족문제가 크게 개선주택부족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공급 실익이 떨어졌음

지금까지 택촉법으로 택지가 과잉 공급되어 최근 지구해제,ㅇ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수요지역별 수요지역별 수요지역별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도공급의 미스매치도공급의 미스매치도공급의 미스매치도 우려

이에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스템을,□ 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수요에 맞는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소규모 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

지역별 개발수요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ㅇ

법에 따라 공급가능하며,

공공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ㅇ

예정

최근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취소최근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취소최근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취소최근 택지개발지구 지정 해제 취소····《 》《 》《 》《 》

지역 지구명 사업유형 면적천(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해제취소· 사업방식 승인권자

경기 고양풍동2 택지개발 964 '07.03.28 '08.12.18 　 '13.08.14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경기 오산세교3 신도시 5,086 '09.09.25 '09.09.25 　 '11.05.06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경기 파주금능 택지개발 1,289 지정제안 　 　 '11.02.24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경기 화성장안 택지개발 1,326 '06.12.14 '08.10.23 　 '12.05.02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인천 인천검단2 신도시 3,465 '10.03.31 '10.03.31 '10.12.31 '13.05.10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부산 부산강서 택지개발 4,909 '07.06.21 　 　 '14.07.09 전면매수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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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촉법과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택촉법과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택촉법과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택촉법과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의 차이는 무엇인가16. , ?16. , ?16. , ?16. , ?

□ 조성 목적조성 목적조성 목적조성 목적

ㅇ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은 계층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를 집단 개발택지를 집단 개발택지를 집단 개발택지를 집단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ㅇ 공공주택지구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 조성 규모조성 규모조성 규모조성 규모

ㅇ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별 조성 규모의 하한조성 규모의 하한조성 규모의 하한조성 규모의 하한을

규제하고 있으나,

ㅇ 공공공공공주택지구공주택지구공주택지구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이 없으며규모제한이 없으며규모제한이 없으며규모제한이 없으며, 별도 지구 지정없이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추진 가능

□ 사업추진방식사업추진방식사업추진방식사업추진방식 사업주체( )

ㅇ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은 국가 지자체 지방LH･ ･ ･

공사 등 공공공공공공공공 또는또는또는또는 민관합동방식민관합동방식민관합동방식민관합동방식으로 이루어지나,

ㅇ 도시개발구역 사업도시개발구역 사업도시개발구역 사업도시개발구역 사업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LHLHLHLH････ ････ ････ 이나 민관

합동방식 외에 순수 민간사업도 가능순수 민간사업도 가능순수 민간사업도 가능순수 민간사업도 가능

□ 택지의 공급가격택지의 공급가격택지의 공급가격택지의 공급가격

ㅇ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의 택지공급 가격은 용지의 종류에

따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되나,

‧ 조성원가 이하( ) 85m2 이하 임대주택용지, 60m2 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격( ) 85m2 초과 임대주택용지, 60m2 초과주택용지

ㅇ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의 용지는 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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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운영은 수급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의토지은행 운영은 수급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의토지은행 운영은 수급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의토지은행 운영은 수급조절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의17. LH , LH17. LH , LH17. LH , LH17. LH , LH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토지은행의 비축물량은□ 국토부지자체와 가 함께 참여국토부지자체와 가 함께 참여국토부지자체와 가 함께 참여국토부지자체와 가 함께 참여LHLHLHLH․․․․ 하는

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원회수급조절위원회‘ ’‘ ’‘ ’‘ ’에서 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LH 결정결정결정결정될 것이고,

ㅇ 관계부처와의 협의관계부처와의 협의관계부처와의 협의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려경영평가시 고려경영평가시 고려경영평가시 고려하도록 할 계획임

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공공임대 리츠와 수급조절 리츠의 차이점은18. ?18. ?18. ?18. ?

□ 수급조절 리츠는수급조절 리츠는수급조절 리츠는수급조절 리츠는 공공임대 리츠와 동일한 구조이나 주택기금 출자( ,

신용보강 등LH ), 분양물량 수급조절 목적분양물량 수급조절 목적분양물량 수급조절 목적분양물량 수급조절 목적‘ ’‘ ’‘ ’‘ ’ 을 위해 도입

ㅇ 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는 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가 자체 활용할 임대용지LHLHLHLH 에 임대주택을 건설

하나, 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수급조절 리츠는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ㅇ 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는 의무임대기간 년의무임대기간 년의무임대기간 년의무임대기간 년(10 )(10 )(10 )(10 )이 지난 후 분양전환분양전환분양전환분양전환되나,

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는 수급상황에 따라수급상황에 따라수급상황에 따라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을 도입

공공임대 리츠 수급조절 리츠< vs. >

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 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수급조절 리츠

정책 목표정책 목표정책 목표정책 목표
공공임대 공급 확대공공임대 공급 확대공공임대 공급 확대공공임대 공급 확대

년 임대주택 공급확대- 10

주택 매매시장 수급조절주택 매매시장 수급조절주택 매매시장 수급조절주택 매매시장 수급조절

분양주택의 공급이연-

건설용지건설용지건설용지건설용지 자체 건설용지자체 건설용지자체 건설용지자체 건설용지LHLHLHLH 민간 매각용지민간 매각용지민간 매각용지민간 매각용지LHLHLHLH

재원조달재원조달재원조달재원조달 주택기금주택기금주택기금주택기금LH,LH,LH,LH, (출자출자출자출자) / 주택기금 기관투자자주택기금 기관투자자주택기금 기관투자자주택기금 기관투자자,,,, (융자융자융자융자)

AMCAMCAMCAMC LHLHLHLH

입주자격 및입주자격 및입주자격 및입주자격 및

임대운영임대운영임대운영임대운영

청약자격청약자격청약자격청약자격 무주택 세대주 자산보유 규제 등( + ) 및 선정방식및 선정방식및 선정방식및 선정방식

동일동일동일동일하고 표준임대료 규제 적용표준임대료 규제 적용표준임대료 규제 적용표준임대료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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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919 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청약저축 금리를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인하하는 이유는.... ????

대체관계에 있는□ 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시중상품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 조정이금리 조정이금리 조정이금리 조정이

불가피불가피불가피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큼,

ㅇ 디딤돌대출디딤돌대출디딤돌대출디딤돌대출( )( )( )( ) 현 금리는 낮은 수준 소득 만기별( 2.8 3.6%)～ 이나, 일부일부일부일부

구간에서구간에서구간에서구간에서 시중은행대출(3.5%)과 금리 역전금리 역전금리 역전금리 역전이 발생하여 인하0.2%p

ㅇ 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 )( )( )( ) 정기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13 42bp→

'14.6 64bp) 대출 금리보다 큰폭 인하 필요 년이상 가입자 인하(2 0.3%p )

다만- ,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우대대출 우대대출 우대대출 우대금리금리금리금리

(0.1 0.2%p)～ 부여부여부여부여를 통해 재형기능(asset building welfare)을 보다 강화

* 대출금리는평균대출액 만원의 인하 우대금리 추가인하효과(9,130 ) 0.2% + 0.1 0.2%～

청약저축 금리는 평균 예금액 만원의 인하 효과** (247 ) 0.3%

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기존 대출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지20. ?20. ?20. ?20. ?

□ 디딤돌 대출 도입(‘14.1 )은 고정금리 대출고정금리 대출고정금리 대출고정금리 대출이므로 월까지 대출월까지 대출월까지 대출월까지 대출’14.1 8’14.1 8’14.1 8’14.1 8～～～～

받은 자는 금리 변동이 없으며받은 자는 금리 변동이 없으며받은 자는 금리 변동이 없으며받은 자는 금리 변동이 없으며 신규 신청자부터 금리인하 적용,

ㅇ 년까지 변동금리로 지원된 기존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13 ‧

등의 대출금리는 금번에 일괄적으로 인하할 계획(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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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21. ?21. ?21. ?21. ?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LTVLTVLTVLTV가 에 근접에 근접에 근접에 근접100%100%100%100% 하여 유한책임 대출

도입이 차입자차입자차입자차입자의 도덕적해이도덕적해이도덕적해이도덕적해이 금융기관 손실 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

우리나라는ㅇ LTVLTVLTVLTV를 낮게 규제낮게 규제낮게 규제낮게 규제(70%)하여 이러한 영향은 미미

*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매가경매가경매가경매가보다 낮아져도낮아져도낮아져도낮아져도 정상대출자가 고의적고의적고의적고의적으로 연체연체연체연체→

경매 증가→주택가격 추가 하락주택가격 추가 하락주택가격 추가 하락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음적음적음적음

ㅇ 특히, 기금 대출기금 대출기금 대출기금 대출은 실수요자실수요자실수요자실수요자의 소형주택소형주택소형주택소형주택 구입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체율연체율연체율연체율이 낮고낮고낮고낮고, 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낙찰가율도 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높아 고의적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

연체율 주택기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 , ‘13.12) 0.2%, 0.17%

아파트 낙찰가율 이하 초과* ( , ‘08 ’12) 85 84.7% > 85 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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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재건축 단계별 추진 현황

지역별 재건축 추진현황 추이□

월말 기준(’13.12 )

구분구분구분구분 계계계계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 추진위추진위추진위추진위 조합조합조합조합
사업시사업시사업시사업시
행행행행

관리처관리처관리처관리처
분분분분

착공착공착공착공

전국 563 50 170 129 108 46 60

수도권 295 22 78 79 62 27 27

서울 162 10 43 32 43 17 17

경기 108 1 34 42 12 9 10

인천 25 11 1 5 7 1 -

지방 268 28 92 50 46 19 33

부산 53 7 23 6 4 2 11

광주 6 1 1 2 1 - 1

대전 20 3 12 3 1 1 -

대구 98 14 33 16 20 9 6

울산 7 - 1 1 1 - 4

세종 2 1 - - - - 1

강원 9 - 2 3 2 - 2

경남 16 - 2 5 3 5 1

경북 27 - 13 4 6 1 3

전남 5 - 1 1 2 - 1

전북 12 - 1 6 1 1 3

충북 5 1 3 1 - - -

충남 7 - - 2 5 - -

제주 1 1 - - - - -

대책 관련 참고자료대책 관련 참고자료대책 관련 참고자료대책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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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재건축 가능 연한 현행( )

노후□ ․불량건축물

ㅇ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건축의 안전진단에 영향을 줌

노후□ ․불량건축물 판단기준

ㅇ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구조적 결함구조적 결함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년 이상준공된 후 년 이상준공된 후 년 이상준공된 후 년 이상20202020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지난 건축물지난 건축물지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호라목( 2 3 )

지자체 조례에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서울서울서울서울 경기경기경기경기 부산부산부산부산,,,, 인천광주인천광주인천광주인천광주···· 대구경북대구경북대구경북대구경북․․․․ 대전대전대전대전 울산울산울산울산
준공 20년

기준연도
1981 1983 1985 1983 1984 1985 1979

판정

기준식

22+

준공연도(

-1982)*2

20+

준공연도(

-1983)*2

21+

준공연도(

-1986)*2

22+

준공연도(

-1984)*2

21+

준공연도(

-1985)

20+

준공연도(

-1985)*2

21＋

준공연도(

-1980)
최장

연도
40 40 40 40 30 40 30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전남전남전남전남
전북제전북제전북제전북제···· 주주주주

강원강원강원강원
충남충남충남충남 충북충북충북충북 경남경남경남경남 세종세종세종세종

준공 20년

기준연도
1985

규정

없음
1981 1983 1985 1981

판정

기준식

20+

준공연도(

-1985)

규정

없음

20+

사용승( 인

년도

-1982)

25+

준공연도(

-1983)*2

20+

준공연도(

-1985)

년20 +

사용승( 인

년도

-1982)
최장

연도
30 20 30 40 30 30

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공동주택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공동주택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공동주택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공동주택< ( ) >< ( ) >< ( ) >< ( ) >․․․․ ․․․․

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 ‘85‘85‘85‘85 ‘86‘86‘86‘86 ‘87‘87‘87‘87 ‘88‘88‘88‘88 ‘89‘89‘89‘89 ‘90‘90‘90‘90 ‘91‘91‘91‘91

현행기준현행기준현행기준현행기준 2013 2016 2019 2022 2025 2028 2031

재건축연한재건축연한재건축연한재건축연한 28 30 32 34 36 38 40

노후불량건축물의 준공연도와 기준 연한 도래시기 서울시노후불량건축물의 준공연도와 기준 연한 도래시기 서울시노후불량건축물의 준공연도와 기준 연한 도래시기 서울시노후불량건축물의 준공연도와 기준 연한 도래시기 서울시<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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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안전진단 기준 현행( )

□ 안전진단 개요

ㅇ 현지조사현지조사현지조사현지조사( )( )( )( ) 정밀한 계측은 하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 실시

조사항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 , ,

ㅇ 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 )( )( )( ) 시장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 안전｢ 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다음의 평가분야( )｣

결과를 종합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 ’, ‘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 ’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 ,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나 붕괴 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 , ·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주택시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 ·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안전진단 시행절차□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 ’, ‘ㅇ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 ’,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 ’

구조안전성을 우선 평가하여 재- ‘ ’

건축 실시 여부 판정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점 이하의20

경우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안전진단 평가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

평가등급평가등급평가등급평가등급 AAAA BBBB CCCC DDDD EEEE

대표 성능점수 100 90 70 40 0

성능점수 범위(PS) 100 PS>95≧ 95 PS>80≧ 90 PS>55≧ 55 PS>20≧ 20 PS>0≧



- 31 -

안전진단 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ㅇ 구조안전성 평가구조안전성 평가구조안전성 평가구조안전성 평가( )( )( )( )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 동 전체 또는 부재기둥 보 등 단위로 조사( , )

ㅇ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 )( )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 통신설비 노후도의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3

ㅇ 주거환경 평가주거환경 평가주거환경 평가주거환경 평가( )( )( )( )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등 개의, , , 5

항목에 대하여 조사 평가·

ㅇ 비용분석비용분석비용분석비용분석( )( )( )( ) 개 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생애주기 비용 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평가LCC( ) ·

종합판정 및 판정 예시□

ㅇ 종합판정종합판정종합판정종합판정( )( )( )( )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 ‘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가 중 치가 중 치가 중 치가 중 치 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최종 성능점수 판 정판 정판 정판 정

구조안전성 0.40 초과55 유지보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초과30 ~

이하55
조건부 재건축

주거환경 0.15

이하30 재건축비용분석 0.15

※ 안전진단 판정 예시안전진단 판정 예시안전진단 판정 예시안전진단 판정 예시

①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성능점수 점 등급20 E⇒ ⇒ ⇒ 재건축재건축재건축재건축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평가 실시 없이 판정, ,･

② 분야별 평가 실시 최종 성능점수 점29.5⇒ ⇒ 재건축재건축재건축재건축

③ 분야별 평가 실시 최종 성능점수 점54⇒ ⇒ 조건부 재건축조건부 재건축조건부 재건축조건부 재건축

④ 분야별 평가 실시 최종 성능점수 점59⇒ ⇒ 유지보수유지보수유지보수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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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개요□

ㅇ 규정 시장군수구청장규정 시장군수구청장규정 시장군수구청장규정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투명성 강화와 효율성투명성 강화와 효율성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제고제고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시도조례시도조례시도조례․․․․ 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사업시행사업시행사업시행

과정과정과정과정을 지원지원지원지원하는 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77 4)

(ㅇ 적용적용적용적용) 서울서울서울서울*, 경기경기경기경기**는 공공관리 대상을 조례로 규정조례로 규정조례로 규정조례로 규정, 인천인천인천인천은

조례에 별도 규정 없음규정 없음규정 없음규정 없음

* ((((서울시서울시서울시서울시))))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모든 정비사업모든 정비사업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정비구역 지정고시정비구역 지정고시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한 날한 날한 날

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 서울특(｢

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조제 항45 1 )｣

** 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 )( )( )( ) 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요청하는 정비사업요청하는 정비사업요청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관리 적용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 조36 )｣

지자체별 공공관리제 현황지자체별 공공관리제 현황지자체별 공공관리제 현황지자체별 공공관리제 현황《 》《 》《 》《 》

서울시 공공관리제 주요 내용□

ㅇ (적용대상 적용기간적용대상 적용기간적용대상 적용기간적용대상 적용기간//// ) 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조합 시행방식의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되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정비구역 지정고시일정비구역 지정고시일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 적용

ㅇ (업무범위업무범위업무범위업무범위 추진위 구성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 ․ ․

선정 등 지원

ㅇ (비용지원비용지원비용지원비용지원 공공관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구청장이 부담구청장이 부담구청장이 부담하고, 서울서울서울서울

시장시장시장시장은 비용의 이내이내이내이내70%70%70%70% 에서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원차등지원차등지원차등지원 가능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서울서울서울서울 경기광주제주경기광주제주경기광주제주경기광주제주․․․․ ․․․․ 그 외그 외그 외그 외

공공관리공공관리공공관리공공관리
시행여부시행여부시행여부시행여부

○
원칙적 전부시행( )

○
주민선택제( )

×
미시행( )

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선정시기선정시기선정시기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이후

참고 4 공공관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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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청약가점제 개요

□ 가점제는 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 공급시, 동일 순위내동일 순위내동일 순위내동일 순위내 순위(1 2 )․ 경쟁경쟁경쟁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점수화점수화점수화하여 다득점자다득점자다득점자다득점자에게 공급

ㅇ 유주택자유주택자유주택자유주택자 주택교체 수요( )를 위해 추첨제추첨제추첨제추첨제‘ ’‘ ’‘ ’‘ ’에도 일정 비율 배정일정 비율 배정일정 비율 배정일정 비율 배정

규모 가점제가점제가점제가점제 추첨제 비고
이하85㎡ 40%40%40%40% 60% 시장등이시장등이시장등이시장등이 가점제 비율 축소축소축소축소

운용 가능운용 가능운용 가능운용 가능초과85㎡ ---- 100%

* 가점제 총 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84 ) : (32), (35), (17)

투기나 과도한 청약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주택주택주택

공급 기회공급 기회공급 기회공급 기회를 확대확대확대확대하고자 가점제 도입(‘07.9)

ㅇ 민영주택 이하 당첨자 선정은(85 )㎡ 가점제와 추첨제가점제와 추첨제가점제와 추첨제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

※ 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 :::: 순위 가점 추첨 순위가점 추첨 순위추첨 선착1 ( ) 2 ( ) 3 ( )→ → → → →

순미달인 경우( )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 해제면적 이상(GB 50% ) 85 이하 주택은㎡ 100%, 주택거래주택거래주택거래주택거래

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주택자 순위 제한85 75% (2 1 )㎡

ㅇ 민영주택 초과 당첨자 선정은(85 )㎡ 추첨제만 적용추첨제만 적용추첨제만 적용추첨제만 적용

※ 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당첨자 선정 순서 :::: 순위 순위 순위추첨 선착순미달인 경우1 2 3 ( ) ( )→ → →

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 1* 1* 1* 1 가입기간 년 월 납입금 회 이상 수도권외 개월: 2 , 24 ( 6 )

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2222 가입기간 개월 월 납입금 회 이상: 6 , 6

※단,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수도권 보금자리지구 해제면적 이상(GB 50% ) 85 초과 주택은 이하50%㎡ , 주택주택주택주택거래거래거래거래

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 주택자 순위 제한85 50% (2 1 )㎡

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1 ( )1 ( )1 ( )1 ( )①①①①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점수가 높은 자1 순으로 선정

낙첨자는 추첨제에 포함( )

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1 ( )1 ( )1 ( )1 ( )②②②② : 청약 순위1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청약 순위 가점제2 ( )2 ( )2 ( )2 ( )③③③③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2

낙첨자는 추첨제에 포함( )

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2 ( )2 ( )2 ( )2 ( )④④④④ :::: 청약 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2

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1 ( )1 ( )1 ( )1 ( )①①①①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추첨1

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청약 순위 추첨제2 ( )2 ( )2 ( )2 ( )③③③③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추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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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청약가점제 배점 산정표

항 목 기준 내용

무주택기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형 저가주택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1․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천만원 이하(60 7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세 되는- : 30
날부터 세 전 혼인시 혼인 신고일 기준(30 )

부양가족수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상 등재된 세대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입주자 저축 최초가입일 기준-

가점제 적용 기준□

가점제 항목 기준□

가점 산정기준가점 산정기준가점 산정기준가점 산정기준①①①①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년 미만1 2 년 이상 년 미만8 9～ 18
년 이상 년 미만1 2～ 4 년 이상 년 미만9 10～ 20
년 이상 년 미만2 3～ 6 년 이상 년 미만10 11～ 22
년 이상 년 미만3 4～ 8 년 이상 년 미만11 12～ 24
년 이상 년 미만4 5～ 10 년 이상 년 미만12 13～ 26
년 이상 년 미만5 6～ 12 년 이상 년 미만13 14～ 28
년 이상 년 미만6 7～ 14 년 이상 년 미만14 15～ 30
년 이상 년 미만7 8～ 16 년 이상15 32

②
부양

가족수
35

명0 5 명4 25
명1 10 명5 30
명2 15 명이상6 35
명3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월 미만6 1 년 이상 년 미만8 9～ 10
월 이상 년 미만6 1～ 2 년 이상 년 미만9 10～ 11
년 이상 년 미만1 2～ 3 년 이상 년 미만10 11～ 12
년 이상 년 미만2 3～ 4 년 이상 년 미만11 12～ 13
년 이상 년 미만3 4～ 5 년 이상 년 미만12 13～ 14
년 이상 년 미만4 5～ 6 년 이상 년 미만13 14～ 15
년 이상 년 미만5 6～ 7 년 이상 년 미만14 15～ 16
년 이상 년 미만6 7～ 8 년 이상15 17
년 이상 년 미만7 8～ 9

감점 산정기준감점 산정기준감점 산정기준감점 산정기준②②②②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6 3 6 60 (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소유하는 주택이 호 또는 세대 이상인) 2 2
경우

호 또는 세대2 2 - 5
호 또는 세대3 3 - 10

: :

②
호 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2 2

제 조의 제 항제 호 제 호 또는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에11 2 1 1 2 12 1 1 2ㆍ ㆍ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우

호 또는 세대2 2 - 10
호 또는 세대3 3 -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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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입주자선정 절차 단순화

□ 현행

입주자선정 절차는ㅇ 주택 부족기에 입주자입주자입주자입주자선정의 변별력선정의 변별력선정의 변별력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제도가 복잡하여제도가 복잡하여제도가 복잡하여제도가 복잡하여 국민의 이해가 어려움국민의 이해가 어려움국민의 이해가 어려움국민의 이해가 어려움

ㅇ 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은 개 순위별 개 순차 운영3 6 , 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은 개 순위별3

가점제추첨제 혼용 운영 초과는 추첨(85 )㎡․

- 국민국민국민국민( )( )( )( ) 순위1 개순차(6 )→ 순위2 개순차(6 )→ 순위3 추첨( ) 총 단계( 13 )

- 민영민영민영민영( )( )( )( ) 순위1 가점 추첨( )→ → 순위2 가점 추첨( )→ → 순위3 추첨( ) 총 단계( 5 )

입주자 선정 절차입주자 선정 절차입주자 선정 절차입주자 선정 절차≪ ≫≪ ≫≪ ≫≪ ≫

민영주택 민중국 포함 입주자 선정 순서민영주택 민중국 포함 입주자 선정 순서민영주택 민중국 포함 입주자 선정 순서민영주택 민중국 포함 입주자 선정 순서( )( )( )( )※※※※

: 순위 가점 추첨 순위가점 추첨 순위추첨 선착순미달인 경우1 ( ) 2 ( ) 3 ( ) ( )→ → → → →

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1111※※※※ 가입기간 년 월 납입금 회 이상 수도권외 개월: 2 , 24 ( 6 )

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입주자저축 순위2222 가입기간 개월 월 납입금 회 이상: 6 , 6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선정방식선정방식선정방식선정방식 비율비율비율비율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식

이하85㎡

국민주택등
순차제순차제순차제순차제 100%

순차별 선정순차별 선정순차별 선정순차별 선정 입주자저축 순위 순위별로: 1 , 2

무주택세대주기간 저축총액 저축→ → 납입횟수→부양가족

수→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 선정

이하85㎡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60 ~85 )㎡ ㎡

가점제가점제가점제가점제
40%

이하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1 )( 1 )( 1 )( 1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점수가 높은1

자 낙첨자는 추첨제에 포함( )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2 )( 2 )( 2 )( 2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 점수가2

높은 자 낙첨자는 추첨제에 포함( )

추첨제추첨제추첨제추첨제 나머지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1 )( 1 )( 1 )( 1 ) 청약 순위1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2 )( 2 )( 2 )( 2 ) 청약 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 추첨2

초과85㎡

민영주택
추첨제추첨제추첨제추첨제 100%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1 )( 1 )( 1 )( 1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추첨1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2 )( 2 )( 2 )( 2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추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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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공공임대 년임대 년임대 공공분양 입주자선정순차현행국민주택등 공공임대 년임대 년임대 공공분양 입주자선정순차현행국민주택등 공공임대 년임대 년임대 공공분양 입주자선정순차현행국민주택등 공공임대 년임대 년임대 공공분양 입주자선정순차현행(5 , 10 ), ( )(5 , 10 ), ( )(5 , 10 ), ( )(5 , 10 ), ( )〔 〕 》〔 〕 》〔 〕 》〔 〕 》

순차순차순차순차 전용면적 초과 주택전용면적 초과 주택전용면적 초과 주택전용면적 초과 주택40404040㎡㎡㎡㎡ 전용면적 이하 주택전용면적 이하 주택전용면적 이하 주택전용면적 이하 주택40404040㎡㎡㎡㎡

1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5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회 이상60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5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3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한 자 -

영구 국민 공공주택은 입주자선정 기준 별도 규정, ,※

□ 개선방안

ㅇ 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국민주택은 개 순위별 개 순차로 운영2 2 , 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민영주택은 개 순위별2

가점제추첨제 혼용 운영 초과는 추첨(85 )㎡․

국민 순위- ( ) 1 개순차(2 ) → 순위2 추첨( ) 총 단계( 3 )

민영 순위- ( ) 1 가점 추첨( )→ → 순위2 추첨( ) 총 단계( 3 )

순위1 추첨( ) → 순위2 추첨( ) 지자체 자율운영 체제 전환(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 구분 단순화 개 개 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 구분 단순화 개 개 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 구분 단순화 개 개 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 구분 단순화 개 개 순위(3 2 )(3 2 )(3 2 )(3 2 )《《《《 →→→→ 》》》》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

순위1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년 월2 ,

납입금 회 이상24

수도권외 개월 회( 6 , 6 )

⇒

순위1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년1 ,

월 납입금 회 이상12

수도권외 개월 회( 6 , 6 )

순위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개월6 ,

월 납입금 회 이상6

순위3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순위2 청약가능지역거주자중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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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민국민국민( )( )( )( )《《《《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구분 단순화 개 개 순차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구분 단순화 개 개 순차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구분 단순화 개 개 순차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차구분 단순화 개 개 순차(6 2 )(6 2 )(6 2 )(6 2 )→→→→ 》》》》

민영 순위 가점 추첨민영 순위 가점 추첨민영 순위 가점 추첨민영 순위 가점 추첨( ) 85 : 1 ( )( ) 85 : 1 ( )( ) 85 : 1 ( )( ) 85 : 1 ( )《 ㎡《 ㎡《 ㎡《 ㎡↓ →↓ →↓ →↓ → →→→→ 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추첨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추첨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추첨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추첨2 ( )2 ( )2 ( )2 ( )

85858585㎡㎡㎡㎡↓↓↓↓ 지자체 자율운영 순위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추첨지자체 자율운영 순위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추첨지자체 자율운영 순위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추첨지자체 자율운영 순위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추첨( ) : 1 ( ) ( )( ) : 1 ( ) ( )( ) : 1 ( ) ( )( ) : 1 ( ) ( )→→→→ 》》》》

가점제 폐지 순위 추첨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추첨* 85 ( ) : 1 ( ) ( )㎡↑ →

순차순차순차순차 자격 요건자격 요건자격 요건자격 요건 순차순차순차순차 자격 요건자격 요건자격 요건자격 요건

1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5

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회 이상60 납입

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1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금액

만원 회 이 많은 자(10 / 1 )

이하는무주택기간동안*40㎡

납입횟수가 많은자

2
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3

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장기간거한자

우선 순위우선 순위우선 순위우선 순위 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 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청약 순위 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순위 요건

순위 가점1 (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1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순위1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1

가점추첨․

순위 추첨1 ( )
청약 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1

추첨으로 선정

순위 가점2 ( )
입주자저축 순위자 중 가점2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순위 추첨2 ( )
청약 순위 가점제 낙첨자 중2

추첨

순위 추첨3 ( )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순위2 청약가능지역거주자중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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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청약통장 유형 및 가입 규모

입주자저축종류□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 월(‘14.7 )
단위 좌( : )

시도별시도별시도별시도별 합계합계합계합계 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청약부금청약부금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예금청약예금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

합계합계합계합계 16,760,41116,760,41116,760,41116,760,411 906,792906,792906,792906,792 337,939337,939337,939337,939 1,342,9411,342,9411,342,9411,342,941 14,172,73914,172,73914,172,73914,172,739

수도권소계수도권소계수도권소계수도권소계 10,336,22210,336,22210,336,22210,336,222 644,946644,946644,946644,946 242,497242,497242,497242,497 1,068,7851,068,7851,068,7851,068,785 8,379,9948,379,9948,379,9948,379,994

서울 5,160,267 359,148 134,767 530,902 4,135,450

인천 886,729 38,910 21,731 68,147 757,941

경기 4,289,226 246,888 85,999 469,736 3,486,603

수도권외수도권외수도권외수도권외
소계소계소계소계 6,424,1896,424,1896,424,1896,424,189 261,846261,846261,846261,846 95,44295,44295,44295,442 274,156274,156274,156274,156 5,792,7455,792,7455,792,7455,792,745

순위별 현황□

단위 좌 백만원(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순위순위순위순위1111 순위순위순위순위2222 순위순위순위순위3333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좌수좌수좌수좌수 7,327,6597,327,6597,327,6597,327,659 3,888,7643,888,7643,888,7643,888,764 5,543,9885,543,9885,543,9885,543,988 16,760,41116,760,41116,760,41116,760,411

금액금액금액금액 31,107,12331,107,12331,107,12331,107,123 8,494,8018,494,8018,494,8018,494,801 4,608,8714,608,8714,608,8714,608,871 44,210,79644,210,79644,210,79644,210,796

청약저축
좌수 756,054 40,015 110,723 906,792

금액 5,518,812 34,837 7,250 5,560,899

청약부금
좌수 254,578 3,352 80,009 337,939

금액 884,077 10,639 60,839 955,556

청약예금
좌수 1,307,246 18,658 17,037 1,342,941

금액 5,876,311 94,587 72,487 6,043,385

종합저축
좌수 5,009,781 3,826,739 5,336,219 14,172,739

금액 18,827,922 8,354,737 4,468,294 31,650,954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청약부금청약부금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예금청약예금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저축방식저축방식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

저축금액저축금액저축금액저축금액 월 만원2 10～ 월 만원5 50～
만원200 1,500～

규모지역별 차등( · )
월 만원2 50～
백만원 일시납입(15 )

대상주택대상주택대상주택대상주택
이하85㎡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이하85㎡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초과 공공(85㎡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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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택지조성 법 세부 비교3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공공주택법공공주택법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사업목적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주택난 해소주택난 해소주택난 해소 ‧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계획적체계적인‧ ․ 단지 또단지 또단지 또단지 또

는 시가지 조성는 시가지 조성는 시가지 조성는 시가지 조성

주요
대상지역

‧도시기본계획상개발가능한지역

‧도심이나 시가지 인근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주로 입지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

및 광역도시기본계획도시․

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

규 모

‧ 만 이상10 ㎡

공공민간공동제안자의경우( ·

도시지역 만 이상1 ,㎡

도시지역외 만 이상3 )㎡

규모제한 없음‧ ‧용도지역별 최소 만 이상1 ㎡

지정권자

시도지사‧ ‧

※ 만 이상 또는 가330 LH㎡ 100

만 이상 제안시 국토부㎡ 장관

이 지정

국토부장관‧

권한위임 시도지사:※ ‧

만 미만 제안 시(30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만 이상 국토부 협의100※ ㎡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관

련하여 만 이상 제안시30 ㎡ 국

토부장관이 지정)

사업시행주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LH, )

민간공공 공동사업자‧ ‧

협약 또는( spc)

대행개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LH, )

‧공공민간 공동시행자(spc)․

대행개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LH, ),‧

정부출연기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조합 일정요건의 법인 등,

공공민간 공동시행자(spc)‧ ․

인허가절차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

실시계획 공사 사업시행→ →

‧지구지정 지구계획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 )→‧

획 사업시행→

민간 토지
수용권

‧없음 ‧없음
‧토지면적 소유하고 소유자2/3

이상 동의를1/2 얻은 경우

토지취득방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환지,

혼용방식 가능

‧수용 또는 사용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공급가격

‧ 조성원가 이하( ) 85m2 이하

임대주택용지, 60m2 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격( ) 85m2 초과 임대

주택용지, 60m2 초과주택용지

‧ 조성원가 이하( ) 85m2 이하

임대주택용지, 60m2 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격( ) 85m2 초과 임대

주택용지, 60m2초과(‘14.9.3 )～

주택용지

감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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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임대주택 리츠 사업계획

(‘□ 년 사업계획년 사업계획년 사업계획년 사업계획14 )14 )14 )14 ) 총 개개개개3333 의 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공공임대 리츠로 만호만호만호만호1.21.21.21.2 공급을 추진

하고, 천세대 규모천세대 규모천세대 규모천세대 규모4444 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별 투자

【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

사업지구사업지구사업지구사업지구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리츠리츠리츠리츠1111 하남미사 화성동탄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2, , 억15,310 4,448
리츠리츠리츠리츠2222 시흥목감 오산세교 광주선운, , 억6,945 2,693
리츠리츠리츠리츠3333 총 개 지구5 미정 미정
합계합계합계합계 개지구개지구개지구개지구12121212 조 규모조 규모조 규모조 규모3.63.63.63.6 만호만호만호만호1.21.21.21.2

리츠 호는 연내 착공하고 호는 연내 설립 후 내년 초 착공* 1·2 , 3

【민간사업민간사업민간사업민간사업 제안현황제안현황제안현황제안현황】 단위 억원( : , %)

사업제안자사업제안자사업제안자사업제안자 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 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A (2222) 서울 동작구 등 곳2∆∆ 2,235 1,682 오피스텔 도생,
B (2222) 서울 용산구 등 곳2∆∆ 2,385 1,085 아파트 오피스텔,
C (1111) 서울부산· 등 곳5∆∆ 1,278 1,221 오피스텔 도생,

총 개 사업장총 개 사업장총 개 사업장총 개 사업장9999 5,8985,8985,8985,898 3,9883,9883,9883,988 　　　　

총사업비 세대수는 추진과정에서 변동 가능* ·

(□ 년 계획 공공임대 리츠년 계획 공공임대 리츠년 계획 공공임대 리츠년 계획 공공임대 리츠‘14~17 )‘14~17 )‘14~17 )‘14~17 ) 를 활용활용활용활용하여 년 임대년 임대년 임대년 임대LH 10LH 10LH 10LH 10 를

최대 만호 착공최대 만호 착공최대 만호 착공최대 만호 착공5555 하고, 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민간제안 사업은 만호 공급 추진만호 공급 추진만호 공급 추진만호 공급 추진1~21~21~21~2

년 공공임대 공급목표 착공기준년 공공임대 공급목표 착공기준년 공공임대 공급목표 착공기준년 공공임대 공급목표 착공기준LH 10 ( )LH 10 ( )LH 10 ( )LH 10 ( )【 】【 】【 】【 】

구 분 합계 년‘14 년‘15 년‘16 년‘17
총 물량총 물량총 물량총 물량 만호만호만호만호5.05.05.05.0 만만만만1.21.21.21.2 만만만만1.21.21.21.2 만만만만1.31.31.31.3 만만만만1.31.31.31.3

년 임대 당초 착공계획LH 10 만호2.6 만0.5 만0.8 만0.7 만0.6
추가공급 가능 물량 최대( ) 만호2.4 만0.7 만0.4 만0.6 만0.7

□ 년 시범사업 자금조달년 시범사업 자금조달년 시범사업 자금조달년 시범사업 자금조달(‘14 )(‘14 )(‘14 )(‘14 ) 억 자금억 자금억 자금억 자금7,5007,5007,5007,500 을을을을 대대대대3%3%3%3% 로 성공적으로 조달로 성공적으로 조달로 성공적으로 조달로 성공적으로 조달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리츠 호리츠 호리츠 호리츠 호1111 리츠 호리츠 호리츠 호리츠 호2222

조달액조달액조달액조달액 낙찰자낙찰자낙찰자낙찰자 금리금리금리금리 조달액조달액조달액조달액 낙찰자낙찰자낙찰자낙찰자 금리금리금리금리

한도대출 2,800
삼성생명

3.85%3.85%3.85%3.85% 1,650
삼성생명

3.85%3.85%3.85%3.85%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우리은행

고정융자

(P-ABS)
2,600

한화손보
3.79%3.79%3.79%3.79% 500

한화손보
3.79%3.79%3.79%3.79%교보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
합계합계합계합계 5,4005,4005,4005,400 2,1502,1502,15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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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유한책임 대출 비소구 대출( )

무한책임□ ․유한책임 대출 비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무한책임 대출무한책임 대출무한책임 대출무한책임 대출 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유한책임 대출

정 의 ‣ 담보주택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현 황 ‣ 모든 국내 주택담보대출 ‣ 미국 개주 적용12

장 점

‣ 대출채권 회수에 유리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낮음‣

비소구대출에 비해( )

‣ 채무자 보호강화

‣ 압류절차 단기

‣ 대출심사 개선 가능

‣ 사회적 비용 절감,

‣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

단 점

‣ 채무자 보호 약화

‣ 압류절차 장기화

‣ 사회적 비용 높음

‣ 대출자 손실 확대 위험

해외 사례□

현황현황현황현황

‣미국 개 주미국 개 주미국 개 주미국 개 주12121212 에서 시행 중이며 세부 법령은 상이,

등- California, Arizona, Nevada, Minnesota

보수성향의 주에서는 은행권리 보호에 따라 시행 한계-

- 미시행 주에서도 비소구대출과 유사한 급매도 활용 가능(short sale)

대상대상대상대상

‣ 마다 다르나 대개 아래 유사점을 보임State law

주택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순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 1

채무자가 구매 후 주택에 직접 거주-

이하 등 주택규모 제한- 1-4 unit property, 2.5 acre

평가평가평가평가

‣ 소비자 부도시에도담보물만으로상환의무가한정되어소비자권리보호( )

‣ 사회 신용불량자 확대억제 및 관리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 )

절감 단 소비자 도덕적 해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핵심 타겟에 초점을 둔 실행 필요

‣ 채무자 채무자는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대출 상환을 쉽게( )

포기 집값의 연쇄적 하락 야기→

미국은 가 높아 담보 포기를 더욱 촉진 가능하나- LTV (80 90%)～
우리나라는 가 낮아 도적적 해이 가능성은 낮음LTV (50 70%)～


